
 

 

소비세 환급 신고에 관한 국세 당국의 대응에 대하여 
 

소비세 제도에서는 수출 면세나 면세점의 면세 판매가 납세자의 주된 사업인 경우나 납세자가 다액의 설비투자를 실시한 경우 등에 

환급 신고서를 제출하여 소비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분들이 올바르게 신고를 하는 한편, 그런 소비세 구조를 악용해서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등 허위 내용으로 

신고서를 제출해 소비세 환급을 부정하게 받으려는 사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출되는 소비세 환급 신고서 중에는 위와 같은 부정환급 사안 외에도 각 거래 구분의 오류(과세/비과세 거래 구분 등)나 고정자산의 

취득 시기 오류 등이 자주 확인됩니다. 

그래서 국세 당국은 각종 정보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급금의 지급을 일단 보류하고, 환급 신고의 이유을 확인하기 

위해 행정지도 차원에서 증거 서류(환급 신고의 주된 이유가 수출 면세인 경우에는 수출 허가 통지서나 인보이스 사본 등, 설비투자의 

경우에는 계약서나 청구서 사본 등, 거래 실태를 확인 가능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 신고의 이유 확인 시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각종 사정에 따라 대응합니다. 그래서 과세 매입이나 면세 거래 등의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아 거래 실태 확인이 어려운 경우나, 거래와 관련된 금전 수수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수출 등과 관련된 증빙 

서류가 적절히 보관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확인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 보류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금의 수입량 및 국내 생산량에는 큰 변동이 없는 반면, 금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주)을 고려하면 밀수 증가가 

시사되며, 이러한 금이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수출되는 금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어 

환급 보류 기간이 특히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주）추가적인 금 밀수 단속 강화에 대해서 

 

국세 당국은 가급적 신속히 이러한 확인 작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환급 세액이 과다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customs.go.jp/mizugiwa/gold/reinforce2_k.html

